
1. 서 론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이하 유해요인조사)

가 2004년 법적 의무사항으로 시행된 이후, 국내 모든 

산업체는 지금까지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또는 근골

격계질환(MSD; Musculoskeltal Disorder) 산재자 발생 

등 수시조사 요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수

행해 오고 있다. 유해요인조사 절차는 Fig. 1과 같이 수

행된다. 유해요인조사는 작업에 대한 기본조사와

(working condition survey)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symptoms survey 

for MSD)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필요시 인간공학적 

정밀평가도구(RULA, REBA, NLE 등)를 사용한 조사

가 이루어진다1).

이때 사업장은 유해요인조사 실시 전에 근골격계부

담작업을 보유하고 있는지 우선 판정해야 한다2).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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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Korea, companies which have work-related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should have conducted legal risk assessments every three years from 2004 
onwards. However, due to problems with the legal definition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some companies may have been exempted from the 
risk assessment even though their workers still experience work-related 
musculoskeletal pain. For example, the manufacturing process used by a particula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involved a great deal of legal musculoskeletal 
bueden works. However, this company eliminated the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by continuously introducing automated processes, and finally, in 2016, all work which 
was legally defined as musculoskeletal burden work were removed from the 
company’s manufacturing process. Nevertheless, in a 2016 survey, 9.6% of the 
company's workers still complained of musculoskeletal pain, and in a 2019 survey this 
proportion actually increased to 15.7%. This incident demonstrat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risk assessment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burden work.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wo improvement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ly,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current legal definition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For example, vibration risk factors and 
push/pull tasks that are currently missing from the definition should be included. 
Secondly, it is proposed that a survey on musculoskeletal pain should be conducted 
for all worke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engaged in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to improve the legal risk assessment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Key Words :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risk assessment for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symptom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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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dure of risk assessment for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사업장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해야 하나, 부담작업

이 없는 사업장은 유해요인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인력작업이 많고, 이들 대부분이 근골격계부담

작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제조업 등에서는 유해요인조

사가 대대적으로 수행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3,4). 반면에 제조 공정 등의 자

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지 

않게 된 반도체 제조회사에서는 유해요인조사가 면제

되어 별다른 개선활동이 전개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

고 있다. 하지만, 작업자세 및 작업시간, 반복 빈도 등

의 작업요인으로 정의된 현재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없다고 해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없다고 보기에

는 한계가 있다5). 실제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없는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 A와 B의 증상설문조사 결과로만 보

더라도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통증 호소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용은 근골격계 통증 발생과 같은 근골격계질환 

위험은 단순히 현행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근간인 작업 

요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 및 조직/사회적 요인 등 

다른 복잡, 다양한 요인이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

다6). 최근 정부와 학계는 연구 과제를 통해 현행 유해

요인조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일부는 법 개정도 이

루어졌으나, 부담작업의 확대 등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및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필

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것이 적용되기까지는 장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해요인조사의 절차 또는 내용상

의 제도적 개선이 반영될 때까지, 반도체 제조회사와 

같이 부담작업이 없는 유사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

골격계질환 발생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결과

2.1 선행연구 고찰

1997년의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노동시간 연장, 업무량 증가 등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이어졌다7). IMF 외환위기 전후 이런 노

동강도의 변화로 인해 1997년에는 근골격계질환자수

는 221명에 불과했는데, 2000년 487명, 2001년 1,634명, 

2002년 1,827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8).

그 결과, 2004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전체 사업장 또

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법으로 강제하게 되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

해요인조사는 전 세계적으로는 유래가 없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으로써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획

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7),이후 실

제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파악

과 이에 따른 개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

심적인 선행 요소는 조사대상 작업을 선별하기 위한 근

골격계부담작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는 2003년부터 작업자세, 반복 빈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간 등 요인의 조합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개 범주

를 제시해 고시하였다9). 이러한 근골격계부담작업 판정

기준은 미국 Washington주의 규정에서 제시한 Caution 

Zone 기준을 기반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현행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에서는 

고시에서 규정한 근골격계 11개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사업주의 유해요인조사 및 작업환경개

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등 조치 의무의 발생 여

부가 결정되며,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

우에는 모든 조사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11). 여기서 

11가지의 근골격계부담작업만으로는 근로자가 느끼고 

있는 부담작업을 모두 포괄할 수 없으므로, 부담작업 

보유 유무에 의해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의 존재여부

를 결론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5).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다수 언급되었다. 

이수열 등은 실제 11대 부담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

로자 77명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증상설문 조사 상 

어느 한 부위라도 근골격계 증상 양성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39명(50.6%)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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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occurrence proces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또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A사의 경우에도 2016년과 

2019년도 정기유해요인조사 결과, 부담작업을 보유하

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서 목/어깨, 

허리 부위의 근골격계 통증 호소율이 각각 9.2%와 

15.7%를 보이는 등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여부와 근

골격계질환 발생위험(통증)간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이는 Fig. 2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은 현재의 11개 부

담작업으로 설명되는 작업요인(작업자세, 작업강도, 반

복동작, 작업 시간, 접촉스트레스 등) 외에도 개인적 

요인(나이, 성별, 과거 병력, 운동/취미 활동 등)과 사회

심리적 요인(작업 만족도, 직무 만족도, 사회적 지지,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등)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함께 생체역학적 부하에 따른 근육과 건 등의 근골격

계 긴장과 피로 등으로 발병된다고 볼 수 있다13,14).

따라서, 현재 11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적절성에 대

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4). 국내 학술 및 전문가 단체 

중 일부는 현행 근골격계부담작업 정의의 모호성, 근

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가 진동,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유해 작업요인을 포함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근골

격계부담작업에 대한 한계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유해

요인조사 제도개선을 위해 국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2년간(2016년~2017년) 연구 과제를 추진했으나, 유해

요인조사 방법 및 유해성의 주지사항의 법 개정과 유

해요인조사 결과보고 의무 신설, 조사자 및 조사기관 

자격기준 신설, 예방프로그램의 인정제도 도입 등 중

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만 초점이 맞춰진 실정이다
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실증 사례로 확인하

기 위해, 유해요인조사 초기에는 부담작업이 있었으나, 

이후로 부담작업이 없어진 반도체 제조 A회사의 유해

요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 

회사와 같이 부담작업이 존재하지 않게 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을 자율적으로 평가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A사의 유해요인 기본조사 결과

반도체를 제조하는 A사는 2003년도에 산업안전보건

법 제 24조 1항 5호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

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과 동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장의 “근골격계부

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의무”를 근거로 사내 

기준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을 제정

Year 2004 2007 2010 2013 2016 2019

The number of unit works 1,583 1,986 2,412 2,524 3,209 5,321

The number of burden works 136 47 10 6 0 0

% of burden works 8.6% 2.4% 0.4% 0.2% 0.0% 0.0%

Table 2. The survey results of musculoskeletal pain symptoms

Year 2013 2016 2019

The number of participants 1,263 13,403 2,688

The sum of pain appeals(person) 359 1,238 423

% of pain appeal 28.4% 9.2% 15.7%

Pain Area
(number)

Neck 89 418 106

Shoulder 113 507 135

Arm/Elbow 6 29 10

Hand/Wrist/Finger 85 267 90

Waist 134 412 138

Leg/Foot 69 105 57

Table 1. The number of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on every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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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16),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우선 안전보건 실무담당자들

로 추진팀을 구성하여 조사 계획 등 추진 전략을 수립

하였고, 이후 현장의 각 제조 및 기술 부서의 안전보건 

현장 담당자들을 유해요인 조사자로 선정한 후 관련 

집합 교육을 진행하였다. 유해요인 조사자는 집합교육

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부서별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의 

작업내용이 11대 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를 체크리스

트로 평가하였다. 

2004년부터 유해요인조사 주기인 3년마다 표준작업

절차서의 작업 개수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004년 1,583개 작업이 2016년부터 크게 증가한 이유

는 생산시설이 이전 대비 급격히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생산 건물이 14개였으나, 2019년

에는 18개로 대폭 늘어났고 건물별 크기도 과거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표준작업절

차서 기준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개수는 첫 해인 

2004년에 136개이었는데, 이후 47개, 10개, 6개, 0개 순

으로 감소하였다(Table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작업자

의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작업과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검사, 설계작업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에 A사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부담작업에 대해 운반용 

대차 도입과 검사작업 자동화 등의 공학적 개선을 추

진하였고, 2016년부터는 모든 작업공정이 근골격계부

담작업을 보유하지 않아 후속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

시하지 않게 되었다.

2.3 A사의 유해요인 증상설문조사 결과 

A사는 기본유해요인조사의 결과와 별개로 근로자들

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는 지속적으로 실

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3차례에 걸쳐 진행

된 증상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사람에 대해 NIOSH 기준 관리대상자 기준에 해당 되

면, 통증 호소자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인 관리대상자 

기준은 통증강도가 중간정도 이상이면서 통증기간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통증강도가 중

간정도 이상이면서 통증빈도가 지난 1년간 1달에 1번 

이상인 경우이다17).

이러한 기준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 근골격계 통증

호소자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었으며, 이는 예상과 다

른 결과였다. 즉,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없어졌다면 근골

격계질환 발생의 위험단계인 통증호소자도 감소하거

나 없어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통증호소자는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었다. 

세부적인 결과로 보면, 2013년도 통증호소자는 전체 

응답자의 28.4%이었고, 2016년 및 2019년은 각각 9.2%

와 15.7%로 나타났다. 즉 근골격계부담작업이 2013년

부터 없어졌음에도 이후 조사에서 설문 응답자 중 통

증 호소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비율도 다시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또한 동종업체인 B사도 역시, 2004년 최초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정이 부담작업에 해당되

어 작업도구와 작업방법 개선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개선활동이 이루어진 후 실시한 2007년 정기 유해요인

조사에서는 부담작업을 보유하지 않게 되어 유해요인

조사가 면제되었으나, 2013년부터 매년 별도로 근로자 

건강진단 시 근골격계 증상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실

시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통증 호소율은 약 3-7% 수

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토의와 결론

본 연구의 선행연구 고찰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근골격계질환은 작업요인 외에도 개인적, 사회심리

적 요인 등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나, 현행 관

련 고시는 작업요인에 해당하는 11개 근골격계부담작

업 종류만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은 이러한 부

담작업을 보유한 경우에만 유해요인조사와 그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의 의무를 갖게 된다. 이렇듯 현행 유

해요인조사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느끼는 다양한 근골

격계부담요인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부담작업 

보유 여부에 의해서만, 법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를 갖는 문제가 있다. 

실제 반도체 제조사업장에서 부담작업으로 판정되

지 않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서도 근골격계

질환 통증호소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반도체를 생

산하는 A사에 대해 2004년 이후 6회의 정기 유해요인

조사에서의 부담작업 비율과, 2013년 이후의 3회의 정

기 증상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로자

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위험 단계인 통증 호소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실제 근골격계질

환으로 이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A사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B사에서도 부담작업이 

없음에도 매년 통증호소자의 비율이 3-7%에 이르는 것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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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한 작업요인을 기본으로 근골격계부담

작업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수행

하게 하는 현행 제도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

듯이 개선이 요구되며, 관련 정부 및 학계의 개선이 이

루어질때까지라도 반도체 제조회사와 같은 사업장에

서는 법적 유해요인조사 절차를 포함하여 선제적 개선

방안의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부담작업 작업요인 외에, 개별 사업장

의 작업 특성에 맞는 부담작업 요인(진동, 밀기/끌기 

등)을 추가한다. 예컨대 반도체 회사의 경우 주 작업인 

물류 작업요인의 평가를 위해 밀기/끌기 작업의 정밀

평가를 추가한다. 

둘째, 작업을 중심으로 유해요인조사 대상을 선정하

는 현재의 방법과 별개로 증상설문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통증호소자가 수행하는 작업

을 유해요인조사 대상 작업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변경

한다. 또한 증상 설문조사 내용에 현재 작업요인 외에, 

개인 및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며, 이

를 통해 근로자의 근골격계통증 발생(호소)의 근본원

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둘째 방법은 현행 유해요인조사 제도상의 순서

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실행의 실효성도 클 수 있다

(Fig. 3). 즉, 부담작업 판정 이후 해당 종사자만 증상설

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설문조사는 부담작업

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로 

유해요인 기본조사 대상작업을 추가 선정하게 하는 것

이다. 이것을 통해 현행 부담작업이 아니라도 통증호

소자가 많은 작업은 개선을 고려하게 하며, 개인별 통

증을 완화하게 하기 위해 직무전환, 직무순환, 근골격

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Fig. 3. Newly suggested procedure of risk assessment for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실제 앞선 사례에서도 A사는 부담작업은 없으나, 증

상설문조사는 매번 실시해 왔고 이를 근거로 근골격계 

건강관리 운동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정하고 운영해 근

골격계질환 발생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18).

본 연구는 현행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

도의 한계점을,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A, B사의 사

례를 들어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

로 부담작업 선정과 병행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감안해 유해요인 기본조사를 

수행하고 현장개선과 근골격계 운동프로그램 등의 운

영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담작업이 없더라도, 근

골격계 통증 호소자가 계속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도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예

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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